
주요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in Major Countries

정경희 (Kyounghee Joung)**

초  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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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

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

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저작권법은 이 가

치를 인정하여 도서관이 이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내용은 미디어와 정

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이 새로운 방식으

로 자료를 보존하거나 서비스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용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이

용하고자 할 때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

정되어 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도 디

지털 환경에 맞추어 2000년과 2003년 대규모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거의 15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단, 국립중

앙도서관의 웹자료 복제 조항 도입은 제외). 이

와 달리 최근 세계 각국은 중요한 개정을 하였

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은 2014년 저작권법의 ‘도서관과 기록관’ 섹션

을 전면 개정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장하거나 

상호대차의 절차를 쉽게 하였고(Cornish, 2015) 

동시에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호주에서는 

2006년 개정된 도서관을 위한 공정이용 규정

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2013).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중요한 몇 개국의 도서관 예외 규

정을 분석하여 이 규정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식별함으로써 각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국외의 규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

요가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

상 도서관 예외규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영

국은 비교적 최근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는 

점, 호주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하

는 것을 허용하는 등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

고 있다는 점, 일본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대로 

도입한 도서관 예외규정이었다는 점, 미국은 개

정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

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도서관 

예외규정을 주로 이용자를 위한 복제 및 전송 

규정, 자관 및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과 대체

를 위한 복제 규정, 상호대차를 위한 원문복제 

및 전송 규정,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
의 근거와 도입시기

2.1 도서관 기능과 도서관 예외규정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예외가 주어지는 것

은 아니다. 이용자에게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물

을 제공하는 것, 도서관이 보존을 목적으로 복제

하는 것, 절판 등의 자료를 복제하여 다른 도서

관에 제공하는 것, 도서관 소장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하

여 특별한 조건 하에서 예외가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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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규정하는 방법이나 표현은 나라마

다 서로 다르다. 예컨대 영국저작권법은 제3장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 중 ‘도서관 

및 기록관’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저작권법은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중 제108조

에, 호주저작권법은 제3편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중 제5장 ‘도서관 

및 기록관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에, 일본

저작권법은 제5관 ‘저작권의 제한’ 중 제31조 ‘도

서관등에서의 복제등’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그 내용이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 특별한 경우에 대체자료를 제작하

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기인한다. 도서

관은 인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류

가 만들어낸 사회제도이다. 물론 이때의 도서관

이란 주로 공공에게 공개된 도서관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 이

를 통하여 지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용되

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도서관은 이러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읽을거리와 정보자료를 장서로 갖추고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읽을 수 있게 하거

나 대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또한 무엇인

가를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들에

게는 그들이 필요한 자료를 복사물로 제공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이를 안전하게 보존

하기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한다. 또한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간에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도 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임무 중 상당수가 저

작권법에 규정된 복제와 관련된 행위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도서

관 예외규정이 마련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

르러서였다. 영국은 공정이용(fair dealing) 조

항과 6개의 저작권 제한 조항을 도입하였던 

1911년 저작권법에는 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

이 없다가 1956년 새롭게 제정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다. 호주

는 1901년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호주연방이 발

족하였으나 계속 1911년 영국저작권법을 적용

해오다가 1968년 호주저작권법을 제정하였는

데 이때 도서관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다. 일본

의 경우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적이용, 

교육목적 이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입하였던 1971년도에 도서관 예외 조

항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1935년 국립도서출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ook Publishers)

와 미국학회연합회 연구자료에 관한 합동위원

회(Joint Committee on Materials for Research 

of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

고 알려진 양자간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협약에서 저작물 복제와 관련하

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사항

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였다(The 

Section 108 Study Group, 2008, p. 15). 이후 

1976년 저작권법 개정시 도서관 예외 규정을 도

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에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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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을 일본과 거의 동

일하게 제정한 후 1987년부터 시행하였다. 

2.2 선행연구

각국의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그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과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도서관 

예외규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국의 규정

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위임을 받아 도

서관의 저작권 문제 전문가인 Crews가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도서관 예외규정을 2008년

(Crews, 2008), 2014년, 2015년(Crews, 2015)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가장 최근인 2015년 

자료집(Crews, 2015)에 따르면 WIPO 회원국 

188개국 중 도서관 예외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는 32개국이었다. 각국의 예외 규정에서 가장 일

반적인 것은 주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복제, 

보존을 위한 복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복제 

규정이었고,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 규정이 있

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

근 몇 년간 기술과 연구행태의 변화를 반영하

여 각국의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들에서 도서관내 전송을 위한 디지

털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도서관 예외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

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에 의회도서

관장과 저작권청의 지원으로 예외 규정 적용대

상 기관 확대,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존용 복제 

허용 등을 제안하는 도서관 예외 규정을 개정

하기 위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The Section 108 Study Group, 2008). 또한 

미국 저작권청이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개정해

야 할 중요한 조항의 하나가 108조라는 언급을 

한 이후 도서관이 보존 및 대체용 복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디지털 복제

물을 도서관 밖으로 배포하는 것, 대량디지털화 

등을 위하여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Brown, 2013). 더 나아가 

IFLA는 상호대차나 디지털형태의 문헌제공, 

고아저작물 이용 등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국

제적인 프레임웍을 만들기 위한 규약을 WIPO

에 제출하기도 하였다(IFLA, 2013).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

석한 연구와 국내법 개정을 위한 연구들이 있다. 

윤희윤(2010)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이용자를 위한 복제와 보

존용 복제 및 상호대차 용 복제 등에 대한 도서

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외의 도서관 예외규정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도서관 예외규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

기는 하였으나 국내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

내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김종철(2008)의 연구는 국외 규정은 일본과 미

국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보상금 

징수와 분배의 문제해결, 상호대차를 위한 규정 

신설, 디지털자료의 전송범위 확대 등 국내의 

도서관 예외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 있다.

본 연구는 각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

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윤희윤

(2010)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그 비교대상 국가

가 다르고 비교를 통하여 국내 규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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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도서관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김종철(2008)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그 제안

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

3. 각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내용 분석

3.1 한국 

현행 저작권법1)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

제 등’은 1~8항에 걸쳐 이용자를 위한 복제(동

조 1항 1호), 보존을 위한 복제(동조 1항 2~3

호, 4항),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동조 

2~5항, 7항), 국가대표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

집(동조 8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도서관

법’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

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전문도서관 

중에서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한 

것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

관은 제외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

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도서 등의 보존 및 대출 

또는 공중에게 이용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시설

도 제31조 적용대상 기관이다. 요컨대, 우리나

라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은 공적인 교육

을 지원하는 도서관 혹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이며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주체가 설립하여 도서 등을 보존하거나 공중에

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3.1.1 이용자를 위한 복제

이용자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였

을 때 도서관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복

제하여 1인에게 1부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1항 

1호). 공표된 도서라는 단서가 있으나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

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제11조 5항)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된 상당수의 저작물이 제31

조 1항의 적용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도서 

등’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제31조 본문에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유형을 불문하고 도서관에 소장

된 모든 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 형태인 경우 

제31조 5항과 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

해야 한다. 

3.1.2 보존용 복제

보존용 복제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

째는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제31

조 1항 2호), 둘째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경우이다(동조 동항 3호). 자체 보존을 위

한 복제의 경우 특별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인 

경우 절판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구하기 어려

운 도서이어야만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자체 보

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 디지털 복제도 가능하나

 1) 법률 제14432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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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 자료가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복제인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보존용 복제는 앞서의 

이용자를 위한 복제와는 달리 공표된 저작물이

어야 한다는 요건과 복제분량 및 부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도 보존용 

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1.3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열람을 위해 보관된 도

서 등을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다. 이용자 열람

을 위한 디지털 복제는 자관 이용자와 타관 이

용자 모두를 위하여 가능하나 조건은 서로 다르

다. 자관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복제의 경우 자

관 내에서 동시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그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제31조 2항). 타관 이용자를 위한 디지

털 복제 및 전송은 일부 또는 전부가 판매용으

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제31조 3항). 두 경우 모두 디지털 형

태로 판매되는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제31조 4항). 또한 이 두 경우 모두 이용자

를 위한 복제의 경우와 달리 이용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조

건은 없다. 다만, 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디지털화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

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저작재산권자인 비매용 자료에 대해서

는 보상금이 면제된다.

3.1.4 온라인자료 수집

국가대표도서관이자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을 목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복제

할 수 있다(제31조 8항).

3.2 일본

일본 저작권법2)의 도서관 예외규정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

제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제31조 1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 1항과 마찬가지로 이 항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1호에서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2호에서 보존용 복제, 

3호에서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 정

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1항 및 그 시행령 제

1조의 3에 따르면 이 조의 적용대상은 국립국회

도서관, 공중에게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

립한 도서관과(제31조 1항) 그 외의 시설로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교육기관의 도

서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하는 시설이나 연구소 또는 국가나 공

익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하는 시설이다(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 3). 

단, 그 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서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3.2.1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조사나 연

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

 2) 著作權法, 법률 제46호(2015년 6월 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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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복제하여 1인에게 1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 

기사는 전부 복제가 가능하다(제31조 1항). 저

작권법에는 일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일본 

저작권연구정보센터(Copyright Research & 

Information Center)는 저작물의 50% 이하가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발

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이란 일반

적으로 상용 루트를 통하여 구입할 수 없는 기

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월간

인 경우 발행 후 1개월 경과시 이전 달 호는 이

미 출판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연간의 경우 발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

과하기까지 1년이 필요하므로 일본복제권센터

(Japan Reproduction Rights Center)와 대학도

서관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는 상호협약을 맺어 1년에 1회 발행하는 정기간

행물의 경우 출판 후 3개월이 지나면 정기간행

물에 포함된 개별 기사의 전부복제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3)

3.2.2 보존용 복제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

제할 수 있다(제31조 2항). 이 경우는 일부분으

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복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특별한 요건도 복제의 방식 예컨대 디지털 

복제의 금지 등에 대한 조건도 없다. 또한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도서관이 요구할 경우, 절

판 등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가 어

려운 자료를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3항). 이 경우 역시 복제의 분량이

나 복제부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따

른 복제물 제공이 보존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반면 일본은 그 용도에 대한 조건이 없다.

3.2.3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은 국립국회도

서관이다. 우선, 국립국회도서관은 소장된 자료

의 멸실, 손상, 오손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게 원본 대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

식으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제31조 2항). 

또한 국회도서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된 복

제물 중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고 전송된 저작물의 

일부분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 3항). 다만 이러한 이용은 도서관의 비

영리 목적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 

요구에 따라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이어야 하고, 1인에게 1부, 일부분만을 제공해

야 한다. 

3.3 영국

영국은 2014년 6월 1일 발효된 ‘저작권과 공

연권(연구, 교육, 도서관, 기록관) 규정 2014’4)

와 같은 해 10월 29일 발효된 ‘저작권과 공연권

(고아저작물에 대한 특정의 허용된 이용) 규정 

2014’5)를 통하여 기존 저작권법의 ‘도서관과 

 3) CRIC. Case Study3 Library & Copyright. <http://www.cric.or.jp/english/qa/cs03.html>

 4)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2014 No.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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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섹션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결과 40B 

‘도서관과 교육시설 등: 전용터미널을 통한 전

송’, 42A ‘사서에 의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1부 복제’, 43A ‘40A에서 43: 해석’ 등을 기존 

저작권법에 추가하였고, 기존의 37~40은 삭제

하였다. 또한 ‘도서관과 기록관’ 섹션 바로 다음

에 ‘고아저작물’이라는 섹션을 두고 44B ‘고아

저작물에 대한 허용된 이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CLIP, 2014). 

‘도서관과 기록관’과 ‘고아저작물’ 섹션의 전체 

조항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6)

<도서관과 기록관>

40A 사서 또는 기록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40B 도서관과 교육시설 등: 전용터미널을 통한 

전송

41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1부 복제물 

제공

42 사서 등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42A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저작물의 1부 복제

43 사서 또는 아키비스트에 의한 복제: 미발행저

작물의 1부 복제

43A 40A~43 해석

44 수출의 목적용 저작물의 복제

44A 법적 납본도서관

<고아저작물>

44B 고아저작물에 대한 허용된 이용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공개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도서관 혹은 교육기관의 도서관이

다. 또한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과 관련하여 영

리 목적 활동이란 영리를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활동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3A).

3.3.1 이용자를 위한 복제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은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있다. 

우선 발행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물 제공

을 정하고 있는 42(A)를 살펴보면, 비영리 목

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사서는 정기간행물 

1개호에서 1개의 기사에 대한 1부 복제물과 발

행저작물의 합리적 부분에 대한 1부 복제물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42A(1)). 다만, 다음

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이용자

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되, 그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 전에 동일한 복제물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선언, 비영리 목적의 조사 또는 개인연구용이라

는 것을 밝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

째는 사서가 그 요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42A(2),(3)). 또한 복제물을 제공하는데 

대한 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복제

물 제작에 드는 비용에 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42A(4)). 만일 어떤 계약조건이 42(A)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경우 그 조건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42A(6)). 

 5)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Regulations 

2014(2014 No. 2861).

 6)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48 Retreived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8/part/I/chapter/III/crossheading/libraries-and-archives



 주요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271

미발행저작물은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분의 1부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43(1)). 다만, 위의 발행자료에 대한 복제요청

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이와 같은 복제물 제공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은 그 복제물 제작에 드는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해야 한다(43(2),(4)). 또한 해당 

자료는 도서관에 기탁되기 전에 발행되거나 공

중에 전송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저작권 소

유자가 복제를 금지하지 않았어야 한다(43). 발

행저작물이든 미발행저작물이든 이용자를 위한 

1부 복제물 제공에서 복제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여 어떤 형

태로의 복제물 제작도 가능하다(Crews, 2015). 

3.3.2 보존용 복제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영구적인 장서에 있

는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상황

에서 모두 가능하다. 첫째는 자관의 장서에 있

는 자료를 보존할 목적으로(42(1)(a)), 둘째는 

다른 도서관의 영구적인 장서에 있는 자료가 분

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다. 즉, 자관의 보존용 복제와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물 제공이 모두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42(2)). 

첫째는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가 주로 도서관 구

내의 참고용 장서이거나, 둘째는 그 자료가 공

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서이거나 다른 도서관에

만 대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

용자의 일반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보

존용 복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존용 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대체

본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만 가능하며(42(3)), 다른 도서관을 위한 대체

용 복제물 제공은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에게만 

가능하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 규정에서와 마찬

가지로 보존용 복제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강제집행 할 수 

없다(42(7)).

복제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영화, 방송, 음반, 미술

저작물, 사진 등이 포함되며 발행 혹은 미발행

저작물에 대한 조건은 없다. 또한 보존에 필요

하면 몇 번이라도 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부 

복제로는 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하기 어려

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부 복제만 허용하고, 미술저작물이나 

음반이 포함되지 않았고, 포맷변경을 위한 복제

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을 통하여 보존용 복

제 대상이 확장되었다(Pedley, 2015, p. 55). 또

한 대체용 복제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디지털 복제물 제작도 가능하다.

3.3.3 도서관 상호간 복제 

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

의 요청에 따라 발행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분을 

1부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나 사서가 이 복제물을 만들 당시에 복제물 

제작에 대한 허락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이

름과 주소를 알았거나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확

인한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데 정기간행물의 기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필요치 않다(41). 왜냐하면 정기간행물

의 경우 상호대차를 위한 원문복사가 주로 최신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자료

가 복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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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 예외규정은 도서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

들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41(5)). 다른 도서관에 전

달하는 복제물의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

를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3.3.4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도서관은 복제물을 제작하여 관내에 있는 전

용터미널을 사용하여 공중의 개별 구성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이 그 기관에 

합법적으로 입수된 것이어야 하고, 조사나 개인

의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매나 이

용허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40B). 이 규정에 

따라 도서관은 소장한 책, 너무 오래되어 전시

하기가 어려운 원고, 새로 디지털화한 음반 등

을 조사나 개인 연구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관내의 지정된 터미널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IPO, 2014). 

3.3.5 기타

‘법적 납본도서관법 2003’에 따른 영국의 납

본도서관7)은 인터넷상에 있는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44A). 또한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문화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특정 자료를 수출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자료를 도서관이나 기록관

이 아닌 곳에서는 제작할 수 없을 경우 복제물

을 제작할 수 있다(44). 또한 영국 저작권법

은 문학, 극, 음악, 영화 등의 저작물에 대한 공

공대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18A)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의 대

출은 예외로 하고 있다(40A).

3.3.6 고아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

고아저작물에 대한 특정의 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 예외규정 다음 섹션에서 정하고 있다. 

이 섹션은 44B 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4B는 적합한 주체가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만 밝히

고 있고, 그 외의 상세사항은 스케쥴 ZA1에 정

하고 있다. ZA1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주체는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기록관, 영화나 오디오 문화유산기관, 공영방송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권리자를 찾으려는 성

실한 노력의 요건을 수행한 후에 그 기관에 소

장된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공중에게 전송할 수 

있다.

3.4 호주

호주저작권법8)은 제5부 ‘도서관 및 기록관에

서 저작물의 복제’라는 제목 아래 48~53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제5부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 저작물의 복제>

48 설명

48A 의회도서관에 의한, 의회의원을 위한 복제

 7) The British Library, the Bodleian Library, the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the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8) Copyright Act 1968, No. 63.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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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서관 및 기록관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송

50 도서관 및 기록관에 의한 다른 도서관 및 기록

관을 위한 복제

51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의 미발행저작물 복제

51AA 호주국립기록관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복

제 및 전송

51A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51B 주요 문화기관 장서에 있는 중요 저작물의 

보존용 복제물 제작

52 도서관 및 기록관에 보존된 미발행저작물의 

발행

53 기사와 다른 저작물에 수반하는 삽화에 대한 

이 절의 적용 범위

호주 저작권법은 영리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

람이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도서관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된다고 취급

하지는 않는다(18). 또한 모든 경우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

고 일부 조항(49, 50)에서만 장서 전체 혹은 일

부를 직접 또는 상호대차를 통하여 공중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4.1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영국의 저작권법에서처럼 호주에서도 이용

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에 있어서 발행저작물

(49)과 미발행저작물(51)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도서관 장서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중

의 구성원이 직접 혹은 상호대차를 통하여 접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소장된 정기간행물이나 발

행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복제물을 이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49(1)). 단, 이용자는 조사 

및 연구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전에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

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서는 이

용자가 제출한 요청서가 허위가 아닌 경우에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49(2)). 그러나 이용

자가 거리상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신고할 경우에는 서면신청 없이도 복제물을 제

공할 수 있다(49(2A)(b)(iii)). 또한 이용자 요

구에 따른 복제는 손상이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하여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에 있어 그 비용을 

실비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할 경우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49(3)). 또한 정기간행

물의 경우 한 호에서 1개의 기사만 복제할 수 있

지만 동일한 조사나 수업을 위한 복제물일 경우 

2개 이상의 복제물 제공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규정에서와 달리 1인 1부의 요건은 없지만, 사서

에게 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

서가 이용자의 복제물 요청이 허위가 아님을 확

인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이외의 저작물

에 대하여 전부 혹은 합리적인 일부분을 초과한 

복제물을 요청할 경우 도서관이 합리적 조사를 

거쳐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통상의 가격으로 취

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49(5)(b)). 한편 호주 저작권법은 ‘합리적

인 일부분’을 저작물의 10%, 한 개 챕터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1건으로 정하고 있다(2A). 

전자형태로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는 도서관 

건물 내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전자복제나 공중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49(5A)).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발행저작물의 일부분이나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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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편을 전자복제물로 제작하여 신청자에

게 전송할 수 있는데, 이때 도서관은 복제물이 

신청자에게 전송된 즉시 그 복제물을 파기해야

한다(49(7A)).

한편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저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미발행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첫째, 조사, 연구, 

발행 목적을 가진 자가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가 조사, 연구 또

는 발행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고 그 외의 목

적으로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도서관 

직원은 복제물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셋째, 미발행 학위논문 및 이와 유사한 

어문저작물 원고 등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복제물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전달 및 

전송할 수 있다(51).

3.4.2 보존 혹은 그 외의 목적을 위한 복제와 

전송

도서관 직원이 보존 등의 목적으로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이다(51A). 

첫째는 필사본이나 원본 미술저작물의 보존, 손

실이나 악화에 대비하거나, 그 도서관 혹은 다

른 도서관이 수행하는 연구를 위해서, 둘째는 

발행저작물이 손상 및 악화되었을 경우 이를 대

체하기 위해서, 셋째는 발행저작물을 손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단 이러한 복제는 해당 저작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51A(4)).

보존 목적 이외에 도서관 직원은 행정적인 목

적으로도 도서관 장서를 복제할 수 있고 이를 

도서관내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51A(2)(3)). 

여기서 행정적인 목적이란 장서를 관리하거나 

돌보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원본 미술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송할 수도 있

는데, 이는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한 이후 해당 

원 저작물이 분실되었거나 도서관에 소장된 원본 

미술저작물을 전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존상태

가 악화되었을 때이다(51A(3A)(3B)). 단, 이

용자가 이를 복제물로 제작하거나 전송 또는 하

드카피로 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도

서관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위해서도 미발행저

작물의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다.

3.4.3 도서관 상호간 복제 

도서관 직원은 다른 도서관 직원의 복제요청

에 따라 도서관 장서 중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발행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복제물을 1부 제

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첫째, 도서관 장서에 포함시키

거나 둘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그들

의 의무수행을 지원하거나 셋째, 이용자 요구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기

간행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 전부 혹은 합리

적 일부분이 넘는 복제물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 도서관은 합리적 조사를 거쳐 상당한 

기간 내에 통상의 시장가격으로 해당 저작물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하는 도서관 직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50(1)~(7)). 이용자 요

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

우 동일한 연구나 수업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거나 국회의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

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기간행물에서 2

개 이상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50(8)).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복제물은 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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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지 여

부, 전자본인지 하드카피본인지에 따라 복제분

량과 방법이 다르다. 하드카피로 복제할 경우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은 전체 복제가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은 정기간행물 기사 1건 혹은 일반 저작물의 합

리적 부분만 복제할 수 있다. 전자본 복제물을 

제작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

물은 전체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

을 위한 복제인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물 전체를 하드카피본과 

전자본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전자본 

복제물은 다른 도서관에 제공된 후에 가능한 빨

리 삭제해야 한다(50(7A)(7B)(7C)).

3.4.4 호주국립기록관 관할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기록관의 직원은 호주국립기록관에 소장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1부의 업무용 복제물, 호주

국립기록관 중앙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제공

하기 위한 1부의 참고용 복제물, 중앙이나 지역

사무소에서 해당 참고용 복제물이 분실 또는 손

상되었을 때 1부의 대체용 복제물을 제작하여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용 복제물이란 공

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주국립기록관의 중앙

사무소나 지역사무소에 제공한 업무용 복제물

로부터 제작된 복제물을 말하며, 업무용 복제물

이란 호주국립기록관이 참고용 복제물이나 대

체용 복제물을 만들기 위하여 해당 복제물을 보

유하여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복제물을 말

한다. 또한 대체용 복제물이란 참고용 복제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업무용 복제물로부터 제작한 

복제물을 말한다(51AA).

3.4.5 중요 문화, 역사 저작물의 보존용 복제

연방이나 주의 자치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기

록관은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호주에 중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보존용으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필사본

의 경우 3부, 원본 미술저작물과 발행저작물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그 저작

물의 복제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3부의 복제물

을 제작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복제가 이루어지

기 전에 도서관과 기록관은 해당 저작물의 전자

본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구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한다(51B). 

3.4.6 도서관 예외를 위한 일반 규정

2006년 저작권법 개정(Copyright Amendment 

Act, 2006)시 도서관 예외규정과 별도로 “특정

한 목적을 위한 저작물 및 그 외 대상물 이용(Use 

of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 for certain 

purposes)” 조항(200AB)을 신설하였다. 이 규

정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과 유사하

지만, 적용대상이 도서관, 기록관, 교육기관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정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서

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다른 예외 규정이 없어야 하고, 특

정의 목적을 위한 이용이어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이어야 하며, 그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소

유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그 이

용이 특별한 경우이어야 한다. 200AB는 포맷전

환, 고아저작물이용, 디지털화, 교육목적 지원 

등에 적용된다(Sim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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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국

미국저작권법은9) 제1편 108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관에 의한 복제’의 

(a)~ (i)까지 9개 조에 걸쳐 도서관에 대한 예

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국과 호주의 경

우와 달리 각 항별 제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우선 108(a)는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을 공중의 구성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 연구자만이 아니라 관련 연구자

나 그 외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나 기록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상업

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고, 복제물에 저작

권 표시를 해야 한다. 

3.5.1 적용대상 저작물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복제의 목적에 따

라 달라진다. 도서관 소장자료를 보존 및 대체 

목적으로 복제할 때 저작물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원고, 사진, 예술품 등 어떤 저작물도 보

존용으로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학술지, 신문, 도

서, 기타 문자로 된 저작물로 그 대상이 제한된

다. 영화나 기타 시청각자료는 보존이나 대체용

으로 복제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개인적 연구

를 위한 복제인 경우 시청각저작물 중 뉴스자료

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언론대담을 수록

한 DVD는 이용자용 복제의 대상물이지만, 영화 

DVD는 그렇지 않다(Crews, 2012, p. 94-95). 

음반도 복제될 수 있으나 특정 저작물로 한정

된다. 왜냐하면 음악저작물이 제108조 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음반 복제는 공개된 연설

의 녹음물, 도서 녹음물 등의 음반만 대상이다. 

또한 그림이나 그래픽 저작물은 도서나 정기간

행물에 추가된 삽화, 다이어그램 등으로 출판된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다(108(i)). 

3.5.2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미국의 저작권법도 이용자 요청에 따른 복제를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로 구

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요청에 따라 도서

관은 그 기관의 장서 또는 다른 도서관의 장서의 

적은부분을 1부 복제하거나 선집(collection)이

나 정기간행물 한 호에서 1편의 복제물을 제작

할 수 있다. 단, 복제물이 신청한 이용자의 소유

물이 되어야 하고, 도서관이 개인의 연구, 학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

은 복제물 접수처에 저작권청장이 규정한 저작

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신청

서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108(d)).

한편, 108(e)에 따르면 도서관이 합리적 조

사에 근거하여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요청을 해야 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에서처럼 제공한 복제물이 신

청자 소유가 되어야 하며, 경고문도 게시해야한

다. 발행저작물에 대한 일부분 복제이든 취득

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전체 복제이든 그 

 9) Circular 92,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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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법은 기술중립적이다. 즉,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어떠한 포맷으로도 복제물이 제작될 수 

있다(Hirtle, Hudson, & Kenyon, 2009). 

3.5.3 보존 및 대체용 복제

도서관은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하고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파

손, 훼손, 분실, 도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기존 

포맷을 대체하기 위하여 발행저작물이나 음반

을 3부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용 복제물

을 디지털 형식으로도 복제할 수 있되, 도서관 

구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108(c)). 발행저작

물의 보존용 복제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저작물

이 반드시 그 도서관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한 가

격을 지불하고 파손 및 도난당한 저작물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빌려서 

복제할 수 있다(Gasaway, 2013, p. 196). 

도서관은 보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또는 다른 

도서관에 연구용 납본을 위하여 미발행저작물

을 3부까지 복제할 수 있다. 미발행저작물이므

로 발행저작물에서처럼 공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나 복제대상이 되

는 저작물이나 음반이 그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어야 하며,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그 형식 이외의 형식으

로 배포되어서는 안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관 

건물 밖의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

어서는 안된다(108(b)).

3.5.4 도서관 상호간 복제 

복제물이나 음반을 수령하는 도서관이 목적

으로나 결과로 볼 때 그 모아진 총량으로 저작

물의 구독신청이나 구입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

니라면 도서관상호협정에 따라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08(g)(2)).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CONTU(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상

호대차를 위한 ‘5원칙(rule of 5)’을 정하였다. 

‘5원칙’에 따라 도서관은 어떤 학술지의 과거 5년

간 발행분에서 5개의 기사를 복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그 이상의 복제를 요청해야 한다면 

도서관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거나 구독

을 해야 한다. 이 조항에 앞서 발행저작물과 미

발행저작물의 이용자 요청에 따른 복제 규정

(108(d)(e))은 이용자의 요청이 이루어졌던 

도서관의 장서나 또는 다른 도서관의 장서에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이용자가 직접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

청하지 않고 상호대차규정을 맺은 도서관간에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지므로 108(d)와 108(e)

는 상호대차를 위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도 하

다. 108(g)(2)는 이러한 복제가 제한된 범위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Hirtle, 

Hudson, & Kenyon, 2009).

3.5.5 디지털 복제 및 배포

108(h)에 따르면 발행저작물의 저작물 보호

기간 만료 전 20년 동안에는 비영리 교육기관, 

도서관, 기록관이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해

당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합리

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저작권청장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통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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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학문,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하드카피나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

시, 실연할 수 있다. 즉,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되

기까지 20년이 남은 저작물에 대해서 도서관이 

디지털화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는 미발행

저작물의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 이용에서처럼

(108(b)) 도서관 건물 내에서 이용이라는 제한

이 없다(Gasaway, 2013, p. 205). 이 규정은 절

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작물에 대한 규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

이 지나 보호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는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출판시장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설령 출판 당시 원본이 

있더라도 그 가격이 통상의 가격보다 훨씬 우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도서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3.5.6 기타

108(g)(1)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서

로 다른 시기에 상호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동

일 자료의 한부 복제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

지만 동일 자료를 여러 부 복제하거나 상호연관

성을 가진 체계적인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비교분석 및 제언

4.1 비교분석

4.1.1 예외 규정 대상 도서관의 요건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저작권법상 도서관 예

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

학이나 학교 등 공적인 교육기관의 도서관과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영리목적의 회사에 

부설된 도서관으로서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도

서관, 비영리 주체가 설립한 것으로 도서 등을 

보존, 대출, 공개하는 시설이다. 즉,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인 경우 설립주체의 비영리성보다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우

선시 하며,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서

비스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설립주체의 비영리

성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일본도 공공도서관 

등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시설과 대학도서관이 

그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

지만 학교도서관이 일본의 도서관법에 따른 도

서관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대상

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 다르다(김종철, 2008).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세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

다. 영국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혹은 교육기관의 도서관(43A)으로 한정하고 

있고, 각 조항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도서

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 영리목적이란 도서관 자체의 설립목적과 활

동 또는 그 관리주체의 설립목적과 활동과 관

련된 것이다(43A). 그런데 도서관내의 지정된 

터미널로의 전송(40B)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경

우에 영리목적이 아닌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조

건이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설립

주체나 운영이 비영리적이며 공중에게 서비스

하는 도서관이 그 대상이다. 호주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의 설립주체가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그 도서관까지 영리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

다는 규정(18)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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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영국 법보다 폭넓게 대상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 이외

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108(a)) 그 외의 

요건은 없다. 

적용대상이 되는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임을 명시한 경우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었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요건

에 따른 도서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

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시행령에 비영리 목

적의 기관에서 설립한 것으로 자료를 공중에게 

공개하는 시설도 포함한다는 추가적 규정이 필

요했던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 예외 규정 대상 

기관에서 공통된 점은 그 기관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설립주체

의 성격이나, 법에 따른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나라마다 달랐다. 

4.1.2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용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규정은 대상자료, 복제의 양과 부

수, 복제할 수 있는 미디어 등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하여 

영국을 제외한 4개국은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자료라고 한정짓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 모두를 

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는 공

표권 제한을 통하여 사실상 미공표저작물에 대

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는 발행

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조건하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발행저작물의 복사분량에 대한 규정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분 또는 합리적 부분, 

한국

31조1항1호

일본

31조1항1호

영국

42A

호주

49

미국

108(d)

조건
∙조사, 연구

∙이용자요구

∙조사, 연구

∙이용자요구

∙비영리적 조사

∙개인연구

∙서면요청

∙조사, 연구

∙서면요청

∙개인연구, 학문, 조사

∙이용자요구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가 될 것, 경고문

대상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

∙공표도서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도서 등

∙공표도서

∙발행 저작물

∙도서관 소장 

정기간행물

∙발행 저작물

∙그 도서관/다른 도서관 

장서

∙문자저작물, 삽화, 뉴스 /

도서녹음물 등

분량 ∙일부분 ∙일부분 ∙합리적인 부분 ∙일부분/전체 ∙적은 부분

정기간행물 ∙규정없음
∙발행 후 상당기간 

경과시 한 호 1건

∙한 호 1건
∙한 호 1건

∙동일 조사, 수업시 

2건 이상

∙한 호 1건

∙일부분

부수 ∙1부 ∙1부 ∙1부 ∙1부 ∙1부

방법
∙디지털형태로 

제공 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디지털 전송 ∙불가 ∙불가 ∙불가 ∙허용 ∙불가

<표 1> 발행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를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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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분을 1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호주 저작권법은 통상의 가

격으로 구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도서관이 

합리적 조사를 수행한 후 전체 혹은 합리적 부

분을 초과한 복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

든 나라가 1호에 1건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호

주는 동일한 연구나 수업과정의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 기사 1건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9(4)).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별도로 명

시를 하는 이유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개별 기

사 1건이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일부분’이라는 

요건이 여기에 적용될 경우 개별 기사에 대한 

일부분이 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복제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디

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

으나 일본,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 이러한 제한

이 없으므로 디지털 형태로도 이용자를 위한 복

제물이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된다(Crews, 2015). 

또한 호주는 유일하게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

로 일부분 복제물을 전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호주는 미발행저작물, 미국은 공

정한 가격에 취득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해서

는 발행저작물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표 2> 

참조). 즉, 연구 또는 출판을 위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해당 저작물을 전체 혹은 일부

분이 넘는 상당량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디지털 복제물로의 제작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저작권법이 공

표저작물에 대하여 일부분 복제만 허용하는 것

과 매우 다르다. 미발행저작물 또는 구하기 어

려운 저작물에 대하여 전체 복제나 일부분 이상

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의 

복제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없고, 이용자도 도서관이 아니면 그 저작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1.3 자관 및 타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

자관 혹은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이나 대체

를 위한 복제의 조건 역시 나라마다 조금씩 다

르다(<표 3> 참조).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인 경우 보존된 도서이어야 한

다는 것과 타관을 위한 복제인 경우 구하기 어

려운 자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

는 이 조건과 더불어 디지털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고(제31

조 4항), 타관용 복제물 제공시 디지털 복제물 

영국(43) 호주 (51) 미국 108(e)

조건

∙미발행저작물

∙비영리 조사, 개인연구

∙서면요청

∙미발행저작물

∙조사, 연구, 출판

∙서면요청

∙공정한 가격에 취득불가

∙개인학습, 연구, 조사

∙이용자요청

대상자료
∙미발행자료

∙미공중송신자료

∙저자 사후 50년 경과

∙도서관 장서
∙그 도서관/다른 도서관장서

복제분량 ∙전체 ∙전체 ∙전체, 상당부분

복제부수 ∙1부 ∙1부 ∙1부

방법 ∙디지털복제 가능 ∙디지털복제/전송 가능 ∙디지털복제 가능

<표 2> 미발행저작물 또는 구하기 힘든 자료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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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1조 1항2~3호, 4항

일본

31조 1항 2~3호

영국

42

호주

51A, 50

미국

108(b), (c)

대상

자료

∙도서관 보관자료

∙공표자료

∙도서관 보관자료

∙공표자료

∙영구 장서

∙발행/미발행물

∙도서관장서

∙발행/미발행물

∙발행

∙미발행물(도서관장서)

목적
∙자체보존

∙타관용

∙자체보존

∙타관용

∙자체보존/대체

∙타관용

∙자관의 대체용(51A)

∙타관의 연구용(발행물: 

50(1)(a), 미발행물: 

51A(1)(a) 

∙자관의 보존/

대체(발행물 108(c)), 

미발행물 108(b))

∙타관의 연구용(미발행

물 108(b))

조건

∙자체보존: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복제 가능

∙타관용: 다른 도서관

요구,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 디지털

복제 불가

∙도서관자료의 보존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관용: 다른 도서관

요구, 절판 등 구하

기 어려운 자료

∙관내용 참고 장서

∙일반이용자 접근 

불가 장서

∙타 도서관에만 대

출 가능한 자료

∙대체본을 합리적

인 방법으로 구입

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원본미술품: 유실, 악

화위험에 대비 보존용, 타도

서관 연구용 제공 

∙발행물: 손상, 악화, 분실, 

도난시 대체용

∙합리적 시간 내에 통상적 가

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행정목적으로 도서관 내 전

송가능

∙미발행물: 보존용, 타

도서관에 연구용 납본, 

3부 복제, 디지털 복제시 

관내 이용

∙발행물: 파손, 훼손, 분

실, 도난, 포맷대체용, 

공정한 가격으로 취득 

곤란시, 디지털 복제시 

도서관 관내 이용

복제

방법

∙타관용은 디지털복제 

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표 3> 보존 등을 위한 복제 

제공은 불가능하다(제31조 1항 3호). 이에 비하

여 영국, 호주, 미국은 조건이 다소 복잡하다.

영국은 발행여부는 관계없지만 해당 자료에 대

한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합리적 방법으

로 취득 불가능할 때 자관이나 타관을 위한 복

제가 가능하다. 호주는 자관을 위해서는 보존 

및 대체용 복제, 타관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연

구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통상적 가격

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이어야 한다. 미국도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 모두 자관과 타관

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발행/미발행저

작물 모두 3부까지 복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서관 내에

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세 나라의 

저작권법은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발행물인가 

미발행물인가에 따라 보존 또는 대체 목적의 

자관용 복제와 타 도서관을 위한 복제의 요건

이 서로 다르고 자관용이든 타관용이든 보존용 

복제는 해당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

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어떤 자료를 타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이는 설령 도서관의 보존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허용이라고 보인다.

4.1.4 도서관 상호대차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상호대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도서관이 이

용자의 요구가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화한 자료

를 보상금을 지불하고 다른 도서관내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제31조 3항이 상호대차규정이라

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윤희윤, 2010) 일반

적으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가 이용자의 요구

에 따라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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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조항

을 상호대차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경희, 김규환, 2015). 또한 도서관간 전송에 

대하여 발행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제한조

건을 둔 것을 보아도 이 규정을 상호대차에 적용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영

국과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은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른 복제물 제공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

고 있다. 영국은 복제물 제작시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전체 혹은 일부분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호주는 통상의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분 복

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행자료에 

대해서는 일부분,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

는 전체 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기본적

으로는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분 복제물 제공이 원칙이나 시장에서 유통

되지 않아 구하기 힘든 자료는 전체 복제도 가

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는 

전달도서관이 복제물을 다른 도서관에 디지털 

전송한 후 바로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도 허용하고 있다(<표 4> 참조). 

4.1.5 디지털화 관련 규정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대량으로 디지털화하

기 위한 예외규정 역시 나라마다 다양하였다

(<표 5> 참조). 호주와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도서관 예외규정 적용대상인 도서관이 모두 소

장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일본

은 국립국회도서관에게만 허용된다. 미국은 발

행저작물 중 저작권보호기간이 20년 남은 저작

물 중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료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작권보호기

간과 무관하고 해당 자료가 디지털로 판매되고 

영국
41

호주
50(1)(b)

미국
108(d),(e),(g)(2)

대상
자료

∙발행물
∙정기간행물 기사, 발행물
∙도서관장서

∙저작물, 음반

정기
간행물

∙복제허락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 적용 안됨

∙정기간행물은 기사 1건
∙동일 코스의 연구나 조사, 국회의원 지원의 경우 1건 이상

∙규정없음

조건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요청
∙복제물 제작시 해당 저작재산
권자 찾을 수 없어야 함
∙디지털복제를 금지하지 않으
나 전송에 대한 허용 없음

∙다른 도서관의 요청
∙전부/일부분 초과 복제물 요청시 통상의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임을 신청도서관 직원이 선언
∙전송의 방식으로 복제물 전달시 전달도서관은 이를 가능
한 빨리 삭제
∙적어도 4년간 요청도서관의 선언자료 모두 보관

∙발행저작물, 구하기 힘든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한 복제요건과 동일
∙복제물 총량이 구독/구입 대체하
지 않을 정도
∙도서관간상호협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

복제
분량

∙전체 혹은 일부분

1) 하드카피
∙상업적 이용 불가: 전체 복제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합리적 부분, 정기간행물 기사 한건
2) 전자본
∙상업적 이용 불가: 전체 복제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복제 불가
3) 국회의원 지원: 상업적 이용가능자료(디지털자료 포함)

도 전체 복제 가능

∙발행저작물, 구하기 힘든 저작물
의 이용자를 위한 경우와 동일
∙발행물: 1부 일부분
∙구하기 힘든 저작물: 전체, 
상당부분

복제
부수

∙1부 ∙1부 ∙1부

<표 4>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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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1(2)~(5)

일본

31(2), (3)

영국

40(B)

호주

200AB

미국

108(h)

대상

자료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 중 디

지털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자료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원본

∙합법적으로 입수된 

자료
∙저작물 및 기타

∙발행저작물의 저작권 보

호기간 마지막 20년 동안

에 해당하는 저작물

목적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내 

열람, 다른 도서관내 열람

∙멸실, 손상, 오손 피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 및 개인연구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보존, 학문, 연구 목적

허용 

행위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 전송

∙국회도서관이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타 도서관전송 

∙도서관이 도서관 

건물 내 전용

터미널로 전송

∙도서관이 저작물 

이용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 

전송

조건

∙그 도서관내 이용시 동시 

이용자수 제한

∙다른 도서관내 열람시 발행

일로부터 5년 경과

∙도서관보상금 적용

∙관내 전송 후 출력물로 1인 

1부 일부분 제공가능

∙타도서관 전송자료

는 절판자료일 것

∙전송된 저작물의 일

부분 복제물을 1인에

게 1부 제공가능

∙구매, 라이센스 

조건 준수할 것

∙이용이 특별한 경우, 

통상적 이용과 충돌

하지 않아야 함, 저작

권자 이익을 부당하

게 해치지 않아야 함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

고, 합리적 가격으로 취

득할 수 없는 경우

<표 5> 디지털화 및 전송

있지 않는 한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나라

에 비하여 매우 폭넓게 허용한다. 영국 역시 합

법적으로 입수된 자료를 구매나 라이센스 조건

에 따라 디지털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상당량을 디지털화하

는 것까지 허용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한다

(Pedley, 2015, p. 125). 영국은 이 규정보다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하여 도서관

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화한 자료의 이용범위 또한 다양하다. 

제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디지털화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그 이용범위를 도서관 내로 제한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그다지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도서관내로 전송범위

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더불

어 동시이용자수라는 제한조건도 있다. 또한 우

리나라와 일본은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간

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절판자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Sato & 

Kosaka, 2015), 우리나라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저작물만 허용하되 보상금도 부과하

고 있다. 호주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에만 적

용되는 공정이용 규정(200AB)을 통하여 도서

관 자료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Simes, 2008), 매우 제한적

이어서 실제로 적용이 어렵고 디지털 환경에 효

과적이지 않으므로 도서관이 보존이나 이용을 

위하여 좀 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

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Australia 

Law Reform Committee, 2013).

4.2 제언

4.2.1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전체 복제 허용

미공표저작물은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힘든 유형의 자료이다. 절판 등의 사유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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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격에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 역시 이용

자가 필요시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전체 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서 일부분 복제만 허용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러한 복제로 인하여 저

작재산권자의 재산적 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함이다. 미공표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것이 출판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표저작물보다 저작권자에게 재산적 이익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적다.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도 이와 동일한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검토

한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미발행저

작물이나 공정한 가격에 취득하기 어려운 저

작물에 대한 복제의 분량을 일반적인 저작물

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합

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도서관에

서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

로 해당 저작물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불법

적인 복제를 감행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

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일부분 복제 

규정은 미공표저작물이나 구하기 어려운 저작

물에 대해서는 전체 복제 허용으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2.2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의 디지털 전송 

허용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도서관 예외규정 중에서 

이용자를 위한 일부분 복제물 제공 시 이를 디

지털 형식으로 제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디

지털로 제작된 복제물을 개별 이용자에게 전송

하도록 허용한 것은 호주가 유일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둘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

대, 도서관이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저

작물의 일부분을 이용자의 USB 등에 제공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복제물이 인

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미

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이용으로 인하여 도서

관이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

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복제물을 

요청한 이용자로부터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

는 서약을 제출받는 등의 요건을 두고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복제물의 포맷을 제한하지 않아

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호주에서처럼 전송한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이 디지

털 복제물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3 정기간행물에 대한 일부분 복제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1인에게 일부분의 복

제물을 제공해주는 규정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한 4개국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기사 1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기사

가 대부분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일부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1건의 기사에 대한 일부

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에서는 기사 1건을 일부분 복제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과 별도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규정

이 도서관 예외규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4.2.4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대한 조건

우리나라의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 허용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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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대하다. 어떤 경우

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불문하

고 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

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제한 조건만 

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에도 보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서관

이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외국의 경

우 보존용 복제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합리적 시

간 내에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또 파

손이나 훼손, 포맷변경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

하여 어떤 경우가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경우인

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가 필

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적어도 공

정한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제한 조

건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

4.2.5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와 전송 규정 신설

앞서 분석한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저작권법

에는 상호대차용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

이 없다. 이에 비하여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

법은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모두 있다. 우리나라는 

상호대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디지털화

된 자료의 도서관간 전송 규정을 응용함으로써 

도서관보상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도서관과 저작권권리단

체간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정경희, 김규환, 2015). 그런데 이러한 단체 간 

협약은 협약을 맺은 도서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 그 협약이 적용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이므로 세부적인 사

항은 단체간 협약을 통하여 정하더라도 그 근

거가 되는 규정은 저작권법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4.2.6 디지털화 규정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

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어떤 방법으로 허용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우

리나라는 일찍이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

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심지어 어제 출판한 자료

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료는 최대화하였으되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이용은 최소화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대상자료를 최대화하였으므로 그 

이용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

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00년 제정 당시에도 이용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진 현재

의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없는 서비스가 되

었다. 보상금이 징수되고 있는 현황이 그 이용

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정경희, 2015). 

이러한 방식보다는 디지털화할 수 있는 대상을 

고아저작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고아저작물에 대한 도서관 면책규정의 필요성

은 2013년 IFLA에서 WIPO에 제출한 도서관 

예외 규정의 중요 항목의 하나로 제안된 바 있

다(IFLA, 2013). 요컨대 이용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규

정은 영국의 고아저작물 규정이나 미국의 저작

권 보호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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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디지털화 규정처럼 그 대상은 엄격히 제

한하되 이용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

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

서관 예외규정의 한계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

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나타난 공통된 사항은 이

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

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었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

공은 자관 이용자를 위한 것과 다른 도서관 이

용자를 위한 것으로 구분되었으며 다른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곧 상호대차용 원문복사

였다. 보존을 위한 복제도 자관을 위한 것과 다

른 도서관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되었

다. 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는 도서관 예외

규정 혹은 고아저작물 규정이나 공정이용 규정

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었다. 위의 공통된 사항

을 다루는 구체적인 조건은 각국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특히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에 대

한 규정이 서로 다른 점,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

서 미발행저작물 등에 대한 복제분량이 다른 점, 

복제의 방식에서 디지털 포맷의 허용과 이를 전

달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 상호

대차를 위한 복제물 제공을 위하여 그 근거 규

정이 없거나 대상자료가 서로 다른 점, 소장자

료의 디지털화를 허용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

료와 이용범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용자를 위한 복제

물 제공의 경우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의 기사 1건에 대한 전체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에게 디지

털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로 제한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대차

를 위한 복제와 전송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대

상 범위를 제한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은 이미 약 

17년 전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 이 규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었

을지 모르나 이제는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것

으로 앞으로의 도서관 기능과 서비스를 고려하

여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가 그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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